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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1    부

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6다44753  소유권이 등기

원고, 상고인 원고 1 외 1인

피고, 피상고인 피고

원 심  결 주지방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나12878 결

 결 선 고 2006. 10. 12.

주      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
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

이       유

 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한 기산 은 그 부동산

에 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 으로 시효취

득의 기 가 되는 유가 개시된 시 이 기산 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 을 임의로 선

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( 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40688 결 등 참조), 수인이 1필

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



- 2 -

체에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와 같은 수인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  공

유 계라 할 것이고, 그  1인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한 다른 공유

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외 인 계에서는 

1필지 체에 하여 공유 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( 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5613

9 결, 1994. 2. 8. 선고 93다42986 결 등 참조), 이러한 구분소유  공유 계에 있는 

토지 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한 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

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체에 한 공유지분

에 한 지분이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외 인 계에서는 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

정 구분소유 부분 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

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, 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 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

수 없다고 할 것이다. 

  같은 취지의 원심의 단은 옳고,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유취득시효의 기산 에 

한 법리오해 등의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

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여 법

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법       김지형  _________________________

주  심    법       고 철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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